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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에 제정 • 개정된 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IFRS)와 해석서(IFRIC)의 내용 및 IASB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공개초안(ED)의 내용을 

요약하였으니, IFRS 도입과 관련하여 수행 중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FRS 최초채택기업은 채택하는 회계연도의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 중인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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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정 • 개정된 기준서 (IFRS) 와 해석서 (IFRIC)

•	 IFRS 1 (기준서 제1101호) 개정 - 면제조항 추가 (2009. 7)

•	 IAS 32 (기준서 제1032호) 개정 - 신주인수권 (2009. 10)

•	 IAS 24 (기준서 제1024호) 개정 - 특수관계자 공시 (2009. 11)

•	 IFRS 9 (기준서 제1109호) 제정 - 금융상품 (2009. 11)

•	 IFRIC 19 (해석서 제2119호) 제정 -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금융부채의 소멸 (2009.11)

최근 발표된 IFRS 공개초안 (ED)  

IASB의 프로젝트 진행시 발표되는 공개초안(ED)은 기준서로 발표되기 전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기 위해 발표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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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 (기준서 제1101호) 개정 - 면제조항 추가

기준서 개정의 배경 및 목적

•	 관련 국가의 요구에 따라 일부 면제조항이 추가됨.

석유가스자산에 대한 간주원가

•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전부원가회계(full cost accounting)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다음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할 수 있음.

	 - 탐사평가자산: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금액

	 - 개발 또는 생산 중에 있는 자산: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전환일 현재 매장량 또는  

	 매장가치를 이용하여 비례적으로 기초자산에 배분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충당부채의 변경

•	 상기 추가된 간주원가 적용기업은 전환일 시점에 사후처리 충당부채를 추정하고  

과거 금액과의 차이는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할 수 있음. 

리스

•	 과거회계기준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와 동일한 규정(경과규정 포함)이 있으며 

(시행일의 차이는 예외),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와 동일하게 거래 발생일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한 경우,  

최초채택기업은 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그 결정을 재평가할 필요 없음.

시행일 및 경과규정

•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적용 허용.

•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주요 내용 

01 최근 제정 • 개정된 기준서 (IFRS) 와 해석서 (IFRIC)

실무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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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개정의 배경 및 목적

•	 기존 주주에게 부여한 신주인수권도 그 행사가격이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  

개정 전의 기준서 제1032호에 따르면 확정 대 확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채로 분류되었음. 

•	 여러 국가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소재지국의 법률에 의해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신주인수권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모두 부채로 분류되었음. 

•	 행사가격이 확정된 외화표시 신주인수권을 기존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신주인수권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정의를 수정함. 

주요 개정내용

•	 기업이 확정된 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rights, options or 

warrants)를 같은 종류의 모든 기존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제공한다면, 통화의 종류와  

무관하게 지분상품으로 분류함.

시행일 및 경과규정

•	 2010년 2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임. 조기적용 허용.

•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 전 기준서 제1032호의 확정  

대 확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파생부채로 계상되었을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손익변동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을 것임.

•	 다만, 동 개정내용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외화표시 전환사채 등의 지분상품 전환권의 경우 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계속 부채로 분류되어야 함. 

주요 내용 

IAS 32 (기준서 제1032호) 개정 – 신주인수권

실무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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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 24 (기준서 제1024호) 개정 – 특수관계자 공시 

주요 내용 기준서 개정의 배경

•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거래’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한 상충조항 제거

•	 정부가 지배, 공동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하 ‘정부지배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자거래 공시사항의 완화

특수관계자 정의의 개정

	 (a)	 보고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 또는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 보고기업 또는 보고기업의 지배회사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

	 (b)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ⅰ) 	 동일한 연결실체 내 기업 상호간

	 (ⅱ) 	 기업의 관계회사 또는 조인트벤처, 동일인이 공동지배하는 조인트벤처 간,  

	 동일기업의 조인트벤처와 관계회사 간

	 (ⅲ) 	 보고기업 또는 관계기업과 퇴직급여제도 간

	 (ⅳ) 	 (a)의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기업

	 (ⅴ) 	 보고기업을 지배 또는 공동지배하는 개인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요한 경영진의 일원인 기업

정부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공시 완화

•	 정부지배기업은 정부와 다른 정부지배기업과의 거래에 관한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요구 면제됨.

•	 단, (1) 정부의 이름과 특수관계자 성격, (2) 개별적으로 중요한 거래의 성격과 금액 및  

집합적으로 중요한 거래의 질적 • 양적 정보, (3) 예외규정 적용 사실을 공시함. 

시행일 및 경과규정

•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임. 조기적용 허용 

(정부지배기업 공시 예외 조항만 조기적용도 가능).

•	 특수관계자 범위의 변동 (예: 동일기업의 관계기업이 종속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포함,  

동일한 투자자의 두 관계기업은 상호 특수관계자 제외, 주요 경영진이 지배, 공동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상호 특수관계자에 포함)

•	 정부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공시 완화

01 최근 제정 • 개정된 기준서 (IFRS) 와 해석서 (IFRIC)

실무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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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9 (기준서 제1109호) 제정 – 금융상품

주요 내용 기준서 제정의 배경

•	 현행 기준서 제1039호가 복잡성과 불명확성으로 적용, 이해,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08년 3월에 IASB는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토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음. 

•	 금융위기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이 되었고, G20에서도 기준서 제1039호를 개선하고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IASB에서는 금융상품의 개정을 (1) 측정 및 분류, (2) 손상, (3) 위험회피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 중이며, 발표된 IFRS 9 (기준서 제1109호)는 측정 및 분류 단계 중 금융자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IFRS 9 (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내용

	 (a)	 금융자산의 분류

	 (ⅰ) 	 채무상품

(*)	 사업모형이 계약상 만기 이전에 자산을 매도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현금을 수취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개별 금융상품 단위의 판단이 아님. 

(**)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금융자산의 매도가 허용되며, 매도 시 분류 금지 조항은 없음. 

	 (No tainting rule). 

기업의 사업모형(*) 상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나타내는가? 

기업이 회계적 불일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당기손익인식상품으로 지정하였는가?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No

No

Yes

Yes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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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9 (기준서 제1109호) 제정 – 금융상품, 계속

주요 내용 IFRS 9 (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내용

	 (a)	 금융자산의 분류

	 (ⅱ) 	 지분상품

•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을 원가로 측정하도록 한  

기준서 제1039호의 예외규정을 삭제함. 

	 (b)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배제 - 금융상품인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 전체에 대해  

	 위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음. 

시행일 및 경과규정

•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소급적용임.  

조기적용 허용.

•	 금융자산 분류가 변경됨.

•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IFRS 9 (기준서 제1109호) 제정의 영향을 받게 됨.  

그 영향의 정도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중요도 및 유형과 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질 것임.

실무에 미칠 영향

01 최근 제정 • 개정된 기준서 (IFRS) 와 해석서 (IFRIC)

단기매매목적인가?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OCI)에 
인식하는 상품으로 지정하였는가?

공정가치 변동 기타포괄손익 인식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변동은 향후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관련 자산과 관련하여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않음. 다만, 해당 자산으로 

부터의 배당은 손익으로 계상함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Yes

No

No

Yes



Samil Flash  �
Samil Flash  �

IFRIC 19 (해석서 제2119호) 제정 –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금융부채의 소멸

주요 내용 해석서 제정의 목적

•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분상품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

IFRIC 19의 주요 내용

•	 금융부채의 소멸을 위해 발행된 지분상품은 기준서 제1039호 문단 41의 ‘지급한 대가’이며,  

관련 부채는 제1039호 문단 39에 따라 금융부채가 소멸되었을 때 제거해야 함.

•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소멸된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인식금액과 소멸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시행일 및 경과규정

•	 2010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적용 허용.

•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금융부채를 지분상품으로 전환하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침. 

•	 채권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루고 있지 않음. 

실무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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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요금규제 활동

주요 내용 요금규제 활동에 대한 기준 제정 배경

•	 IFRS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별로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을 수립하였던 규제자산과 규제부채(regulatory assets and regulatory liabilities)에  

대한 인식, 측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요금규제 활동의 범위

•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활동에 적용

	 (a)	 승인기구(규제기구)가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해야 하는  

	 규제요금을 정하고, 고객은 그러한 요금에 따라야 한다. 

	 (b)	 규제기구에 의해 정해진 요금은 기업이 규제를 받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특정 원가를 회수하고, 특정 수익을 가득하도록 정해진다. 특정 수익은 최소 또는 

 	 범위일 수 있고, 고정되거나 보증된 수익일 필요는 없다. 

규제자산(부채)의 인식

•	 규제기구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활동의 결과에 따라 미래 기간에 요금을 증가시킬 권리가  

발생하고, 요금을 감소시킬 의무가 발생한다면 다음을 인식해야 한다. 

	 (a)	 과거에 발생한 특정 원가를 회수하고, 특정 수익을 가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규제자산 

	 (b)	 과거에 회수한 금액을 반환하고, 특정 수익을 유출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규제부채 

•	 규제자산(부채)은 비용(수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을 자산(부채)로 인식하는 것임.

규제자산(부채)의 측정

•	 최초 인식시점 및 후속 보고기간 말에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를 기대현재가치로 측정

•	 자산의 경우 매 보고기간 말에 기준서 제1036호에 따른 손상검토를 수행하도록 함. 

•	 기준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포함되는 경우 현행 기준에서와 달리 

비용(수익)을 차감하며 규제자산(부채)을 인식하므로 수익 및 당기손익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야 함.

•	 2010년 2분기 기준서 제정 예정

실무에 미칠 영향

향후 예상 일정

02 최근 발표된 IFRS 공개초안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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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IASB는 긴급하지 않지만 IFRS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2009년 8월에 발표한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기준 주요내용
시행시기 

 (조기적용 허용) 

기준서
제1101호 

•	 최초채택기업이 중간재무제표에서 적용한 회계정책이나  
최초채택 면제규정을 연차재무제표에서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전환일과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종기간의 종료일에 
작성된 자본 및 손익의 조정사항을 모두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함. 

•	 IFRS 전환일 이후 최초 IFRS 재무제표가 표시되는 기간에 민영화  
등에 의하여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측정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제규정을 추가함. 

2011.1.1 

기준서
제1103호

•	 현행 비지배지분 측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①  피취득자의 순자산을 청산시 비례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는  

요소: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 

   ②  그 밖의 요소(예, 주식기준보상): 공정가치 또는 적용가능한  
IFRS 기준에 따라 측정

•	 취득자가 대체하지 않는 가득된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비지배지분에 포함.

•	 의무적으로 대체하는 보상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체하는 보상에도 
기존의 대체보상을 이전대가와 사업결합 후 보수원가에 안분하는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함.  

2010.7.1 

기준서
제1105호

•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수반하는 매각계약을  
확약하는 경우에 해당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모든 투자지분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함.

2010.1.1 

기준서
제1107호

•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요구사항 일부를 수정하고 의미를 명확히 함.

  -  질적 공시사항과 양적 공시사항의 상호작용에 대해 명시함. 

  -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신용위험과 관련한 공시사항 규정을 삭제함. 

  -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이 신용위험을 완화시키는 정도에 대한 설명과  
재무적 효과를 공시하도록 추가함.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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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계속

02 최근 발표된 IFRS 공개초안 (ED)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IASB는 긴급하지 않지만 IFRS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2009년 8월에 발표한 연차개선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기준 주요내용
시행시기 

 (조기적용 허용) 

기준서
제1001호

•	 자본변동내역은 자본변동표나 주석 중에 한번만 기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011.1.1
기준서

제1008호

•	 개념체계와 통일하기 위해 문구 수정함.
•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중 “신뢰성”이라는 용어를 “표현의 충실성”으로 

변경함. 

기준서
제1027호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의 손상검토는 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수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	 기준서 제1027호의 2008년 개정에 따른 기준서 제1021호,  
제1028호 및 제1031호의 2008년 개정내용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2010. 7. 1

기준서
제1028호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일부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이 기준서 제1028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지분은 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처리하여 두 가지 다른 측정방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함. 

2011.1.1

기준서
제1034호

•	 중간기간에 공시가 요구되는 사항을 판단하는 원칙을 보다 강조하고 
명확히 하였으며,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기준서 제1107호의  
내용을 중간기간 공시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중간기간 재무제표의  
공시의무가 유의적으로 확대됨. 

기준서
제1040호

•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개발을 시작한 경우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매각예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은 기준서 제1105호의  
매각예정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준서 제1040호를 계속 적용하면서 기준서  
제1105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해석서
제2113호

•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적용사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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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기준서 제1011호 개정: 기준서 제1107에 따른 비교공시 제한적 면제

주요 내용 비교정보에 대한  제한적 면제조항 추가의 배경

•	 2009년 3월 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기준에 따른  

비교정보 제공을 면제함. 최초채택기업에게도 이와 유사한 면제조항 추가가 요구됨. 

IFRS 7에 따른 비교정보 공시의 면제

•	 추가 면제조항: 최초채택기업은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기간에 한하여  

기준서 제1107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서 제1107호에 따른 비교정보 공시를 면제할 수 

있음. 

•	 개정된 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함.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서열체계 및 서열에 따른 공정가치 산출 등 관련 내용 

	 - 유동성위험 양적 공시에 현금흐름의 시기 이해하는데 계약상 만기가 필수적이지 않은  

	 파생금융부채의 경우 예상만기 등을 이용한 만기분석 허용 및 만기 분석에 대한 구체적 지침.

•	 기준서 제1107호 경과규정 : 개정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최초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개정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비교정보로 제공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규정.

•	 비교정보 공시 부담이 완화됨. 다만, 공개초안의 일자로 확정되는 경우 2010년까지의 조기적용

기업에게만 효과 있을 수 있음. 

•	 구체적인 계획 언급되지 아니함.

실무에 미칠 영향

향후 예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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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금융상품: 상각후원가 및 손상

주요 내용 공개초안 발표의 배경

•	 금융상품 개정 작업의 일환임. IFRS 9(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의 배경 참조 

•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발생된 손실을 손상으로 인식하는  

모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손실을 인식하고 환입하는 시기가 불명확하고 신용위험의 변화가 적시에 인식되지 못함.

	 - 최초 측정금액에는 기대손실이 내재되어 있으나 유효이자율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음.

	 - 손상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자수익이 과대 계상됨. 

	 - 최초의 예상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손실이 인식됨.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	 최초 측정 시  유효이자율에는 기대손실에 따른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음. 

•	 금융상품의 이자수익은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프리미엄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인식되며, 기대손실 프리미엄 요소로 인한 부분은 매기간 해당 자산을 감소시킴. 

•	 손상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대현금흐름을 계속적으로 재추정함.

•	 예상손실이 변동하지 않으면 순손익효과는 없으며, 예상 신용손실의 변동은 손익으로 인식됨.

•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음. 거액의 수취채권 

및 대여금을 보유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경우 영향이 클 것임. 

•	 발생손실 모형을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IFRS 도입 예정 기업들은 이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2010년 6월 30일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중 기준서를 발표할 예정임.

실무에 미칠 영향

향후 예상 일정

02 최근 발표된 IFRS 공개초안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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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기준서 제1037호 개정: 부채 측정

주요 내용 

실무에 미칠 영향

향후 예상 일정

충당부채의 측정 

•	 충당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함.  

이는 기업의  예상 원가가 아니며, 다음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됨.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현재 가치 

	 - 의무를 취소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 제3자에게 의무를 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	 의무를 취소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제3자에게 의무를  

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현재가치보다  

낮은 경우는 거의 없음. 따라서, 대부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현재가치로  

측정될 것임. 

•	 소송 등과 같이 현금을 이전하여야 하는 의무의 경우, 예상되는 현금 이전 금액과  관련되어  

추가로 발생할 금액(예:변호사 비용 등)의 합으로 측정됨. 

•	 제품 보증이나 복구 의무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의 경우, 관련 서비스를  

수행할 당사자에게 지급할 금액(관련 서비스에 대한 시장가격에 근거하여)으로 측정됨.   

만약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추정하여  

측정하며, 이 때 직접 원가, 간접 원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이익이 포함됨.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금액이 불확실하다면,  충당부채는 모든 가능한 결과를  

가중평균하여 기대값으로 측정됨.  

•	 충당부채의 측정과 관련되므로 거의 모든 기업에 영향이 있으며, 특히 사후 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 등의 금액이 큰 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현재는 충당부채 측정시 간접원가의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실무상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이익을 포함한 경우는 거의 없었음. 따라서, 충당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대부분의  충당부채는 기대값보다는 경영진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되고 있음. 따라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측정된다면, 현재 측정된 충당부채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음. 

•	 2010년 4월 12일까지 의견 수렴하여 2010년 3분기에 기준서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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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Group
삼일회계법인은 2005년 7월부터 산업 및 서비스별 IFRS 전담팀을 운영하여 IFRS의 국내도입 및  

기업의 대응전략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Accounting Consulting Services

Chief Accountant

김용원 (ywkim@samil.com, 709 - 0471)

금융상품, 리스 등

이경호 (leekh@samil.com, 709 - 0881)

홍윤기 (ykhong@samil.com, 709 - 7901)

이윤경 (yklee2@samil.com, 3781- 9912)

김규희 (khakim@samil.com, 709 - 0979)

사업결합, IFRS 최초채택, 자산 등

오선영 (syoh@samil.com, 709 - 0452)

이수미 (smilee@samil.com, 3781- 9548)

엄경순 (kseom@samil.com, 3781- 9791)

박상은 (separk@samil.com, 709 - 0961)

수익인식, 종업원급여, 이연법인세 등

전성기 (skjun@samil.com, 709 - 0833)

서계원 (kwseo@samil.com, 3781- 3137)

유승경 (skyoo@samil.com, 709 - 8979)

김인영 (iykim@samil.com, 3781- 9162)

IFRS Publications

김경숙 (ksukkim@samil.com, 709 - 4724)

Capital Markets Group

이갑재 (kjlee@samil.com, 709 - 0632)

Steven Kang (scykang@samil.com, 709 - 4788)

장광식 (ksjang@samil.com, 3781- 2556)

Marty Kim (martykim@samil.com, 3781- 2330)

황현우 (hwhwang@samil.com, 709 - 0299)

IFRS News

이인선 (isyi@samil.com, 709 - 8725)

재무 Infra 서비스 전문팀

Group Governance

서동규 (tkseo@samil.com, 709 - 0254)

Consolidation system

김용원 (ywkim@samil.com, 709 - 0471)

이한목 (hmlee@samil.com, 709 - 0967)

조영균 (ygcho@samil.com, 709 - 0675)

Accounting Manual

이기학 (khlee1@samil.com, 709 - 7965)

윤여천 (ycyoon@samil.com, 709 - 3331)

Internal Control

정운섭 (wsjung@samil.com, 709 - 0323)

이승근 (sglee@samil.com, 709 - 0637)

Valuation

박대준 (djpark@samil.com, 709 - 8938)

Tax

이중현 (alexlee@samil.com, 709 - 0598)

전한준 (hjchon@samil.com, 3781- 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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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문팀

Bank

양일수 (isyang@samil.com, 709 - 0630) 

백원기 (wkpaik@samil.com, 709 - 0740) 

박기태 (ktpark@samil.com, 709 - 0354) 

권혁진 (hyunkjin_kwon@samil.com, 709 - 0206)

Insurance

유태준 (tjyoo@samil.com, 709 - 6433) 

정도삼 (dsjeong@samil.com, 709 - 0609) 

정세연 (seiyjung@samil.com, 709 - 0681) 

이영섭 (youngsuplee@samil.com, 709 - 0889)

Securities

김용운 (ywoonkim@samil.com, 709 - 0755) 

장봉희 (bhjang@samil.com, 709 - 0629) 

정희철 (hcjung@samil.com, 3781- 9381)

Investment Management

주재형 (jhjoo@samil.com, 709 - 0622) 

권태우 (twookwon@samil.com, 3781- 9288)

Retail 

장온균 (okjang@samil.com, 3781- 9892)

박진우 (jwpark@samil.com, 709 - 0836)

Automotives

오기원 (kwoh@samil.com, 709 - 0513)

문상철 (scmoon@samil.com, 709 - 0625) 

이경선 (kslee@samil.com, 709 - 0370)

Construction, Engineering

박진우 (jwpark@samil.com, 709 - 0836) 

황영달 (ydhwang@samil.com, 709 - 0310)

Shipbuilding

최욱경 (wkchoi@samil.com, 709 - 0818) 

문상철 (scmoon@samil.com, 709 - 0625)

Transportation

송문섭 (mssong@samil.com, 709 - 0217) 

주세운 (swjoo@samil.com, 3781- 3426)

Chemical

오선영 (syoh@smail.com, 709 - 0452) 

황택현 (thhwang@samil.com, 709 - 0462)

김광오 (kokim@samil.com, 709 - 0690)

Energy

민준기 (minjk@samil.com, 709 - 0884) 

홍종팔 (jphong@samil.com, 3781- 9029) 

박태영 (typark@samil.com, 709 - 0424)

Pharmaceutical

김명중 (mjkim@samil.com, 709 - 0847)

복진선 (jsbok@samil.com, 709 - 0430)

Telecom

김용원 (ywkim@samil.com, 709 - 0471) 

김중식 (jsikkim@samil.com, 709 - 0514)

Technology

조영균 (ygcho@samil.com, 709 - 0675)

윤훈수 (hsyoon@samil.com, 709 - 0201)

공공기관

이권훈 (khlee@samil.com, 709 - 0620) 

윤규섭 (gysyoon@samil.com, 709 - 0313)




